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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구는현행규제등록제도하의 규제분류실태를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과개

선방향을모색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해이론적논의보다는현행규제분류상의문제점을 대

표적으로보여주는사례를발굴‧분석하고, 실무자들과전문가들을대상으로한심층면접을

통해앞으로발전방향을제시하는탐색적이고기술적인연구를수행하였다. 현행규제분류체

계는 과거 행정사무 분류방식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망라성과 상호배제성의 부족 등과 분

류체계의비합리성이내재되어있었다. 그리고이러한분류체계의비합리성은규제등록을담

당하는 공무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잘못된 등록을 야기하는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었다.

본연구는현행규제분류의문제점분석을통해다음과같은구체적인개선방안을제시하였

다. 먼저, 현행유형별분류방식의개선방안으로, ① [유형 1]의세부유형의경우규제적성격

이없는세부유형을삭제하고재분류한다. ②망라성을확보하고특정세부유형의지나친편

중해소를위해분류기준을합리화한다. ③현행분류체계에서가장문제가되는 ‘기준설정’

세부유형을 삭제하고 여기에 포함된 규제들을 재분류한다. ④ ‘유형별 분류’라는 용어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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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으로개정한다. 다음으로, 성격별분류방식의개선방안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①하위

분류의 비대칭을해소하기위해경제적규제의세부분류체계를새롭게추가한다. ②사회적

규제의 ‘영역별분류’의경우 ‘기타’ 영역을신설하고 ‘소비자 안전’ 영역을확대한다. ③ 사

회적 규제의 ‘방식별 분류체계’의 경우 다양한 규제수단을 감안하여 분류를 세분화한다.

핵심용어: 규제의 유형, 규제의 분류체계, 규제의 등록,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I. 서 론

현행｢행정규제기본법｣제6조에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장은소관규제를규제개혁위원

회에등록하도록되어있는바, 규제등록시규제개혁위원회가정한규제등록제도지침에따

라규제등록서에기재내용을작성하도록되어있다. 동지침에따르면행정규제를 ‘유형별’

과 ‘성격별’로 분류하여등록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러한분류체계와 방식은일관성과합리

성을 결여하고 있어 체계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에 근거하여 도출된 통계자료의 활용

성도낮아좀더합리적인규제분류방식의개발이필요하다는지적이학계와실무계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유형별’ 분류의경우, 그유형의수가 30여개로지나치게많고복잡할뿐만

아니라, 실무공무원들도이러한유형간의차이를명확히구분할수없어이러한분류에근

거한통계자료의활용도가낮은문제점을안고있다. 또한, ‘성격별분류’의경우도세가지

유형 중 하나인 ‘경제적 규제’는 하위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규제의 대상’을 기준으로

분류하도록되어있는데반해, ‘사회적규제’는 ‘규제방식’과 ‘규제영역’을기준으로유형을

구분하도록되어있어분류기준의일관성이결여되어 있는문제를안고있다. 또한 ‘사회적

규제’의 ‘규제영역별’ 분류의 경우에 있어서도 환경, 산업재해, 소비자안전, 사회적 차별의

네 가지 영역으로만 구분하도록 되어 있어, 이 영역 외의 보건, 위생, 교통 등과 같은 다른

영역의사회적 규제는분류가 곤란한결과를초래하여 왔다. 이와더불어, 이러한체계성과

일관성이결여된 분류체계의문제는일부의경우 유형이중복되거나구분이어려운 문제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실무자들의 규제등록 시 규제유형분류 오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

러한실무적차원의문제점들을안고있는현행분류체계로는향후우리나라규제개혁이지

향해야 할 방향인 규제의 종합적 관리(comprehensive regulatory management)1)를 위한 다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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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기 어려우며, 학술적인 측면에서도 현행 분류체계에 기반을 두

고 생산되는 자료의 실효성은 낮다고 하겠다.

그러나, 체계적인규제관리체계를 구축하기위한 전제가되는 규제분류의중요성에도불

구하고, 우리의경우이에대한논의가그다지많지않았다.2) 최병선(1992)은정부규제를경

제적‧사회적규제로 크게구분하고 다시경제적규제는 진입, 가격, 품질, 거래규제로, 그

리고 사회적 규제를 투입기준, 성과기준, 시장유인적 규제로 구분하였다. 최근 최병선(2009)

은자신의 1992년연구에서사용한사회적 규제의유형을이 분야에서이루어지고있는 제

도적 혁신논의를 참고로수정하여, 규제수단의기본유형을 크게네 가지(기준에의한규제 1:

투입요소기준규제, 기준에 의한 규제 2: 성과기준규제, 기준의형태를 취하지 않는 규제 1: 경제유인규제.

기준의 형태를취하지 않는규제 2: 시장기반규제)로 유형화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류방식이 경

제적규제에도 적절한지를검토하여가격규제를제외한 나머지경제적규제에대해서 이러

한 분류방식이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주선 외(2002)의 연구는 학계와 실무계에서

논의되던다양한규제분류방식을정리하고김대중정부시기등록규제를대상으로그실태

를분석하였다. 이시경(1996)과조택(1995)은 정부규제를 ‘규제방식’(mode of regulation)과 ‘규제

시점’(timing of regulation)을 기준으로분류할 것을제안하였다. 그러나, 이와같은선행연구들

도 규제의 종합적 관리라는 차원에서 현행 규제등록제도하의 행정규제분류의 특성을 심층

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무적인 개선방안을 충분히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본연구는현행규제등록제도하의규제분류실태를분석하고이를바탕으로문제

1) OECD에서는 규제개혁의 발전단계를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OECD, 1997). 그 첫째는 ‘규제완

화’(deregulation) 단계로서, 절차와 구비서류의간소화, 규제순응비용의 감소및 규제폐지를 통한규제총량의

감소 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두 번째 단계는 ‘규제의 품질관리’(regulatory quality management) 단계이

다. 최종 단계인 세 번째 단계는 종합적인 ‘규제관리’(regulatory management) 단계이다. 이 단계는 규제개혁

이 규제의 총량이나 개별 규제의 품질 문제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규제개혁에있어서좀더중요한것은과연전반적인규제체제가원래의도한사회경제적목표를달성

하고있는가의여부이며, 이것이규제의효과성을측정하고평가하는데있어서가장의미있는기준이되어

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종합적인 규제관리의 기본 전제는 합리적인 규제분류라 할 수 있다.

2) 외국의경우다양한규제분류방식에대한논의가있어왔다. 대표적으로는전통적인경제적‧사회적규제를

학술적으로 정립한 Mitnick(1982)과 Gujarati(1984)의 연구에서부터 정부개입의 정도(degree of state

intervention)라는 단일 기준으로 규제를 분류한 Ogus(1994)의 분류, 그리고 규제가 갖고 있는 강제력의 수준

(level of obligation)과 재량권의 수준(level of discretion)을 기준으로 유럽연합의 규제를전통적인 기준 규제,

새로운규제수단(경제적, 의사소통적, 프레임워크규제), OMC(Open method of coordination), 자율규제등으로

구분한 Knill & Lenschow(2002; 2003)의 연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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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과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하였다.3) 이를위해 이론적논의보다는 현행규제분류상의문

제점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를 발굴 ‧분석하고, 실무자들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해 앞으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탐색적이고 기술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4)

II. 현행 규제등록제도하의 규제분류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정부규제의 분류에 대한 이론적 논의

학술적인 차원에서 규제(regulation)는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Mitnick, 1980; Baldwin, et al.

1988; OECD, 1997; Jordana & Levi-Four, 2004). 일반적으로 ‘규제’란 개인, 기업, 조직의 활동에

대한 특정한 목적을가지는 ‘개입’(interference)이라정의된다(Mitnick, 1980). 이렇게 본다면한

사회의 규제의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날수 있게되고 정부규제는 이러한규제 양상의 하나

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5) 하지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 규제의 의미는 협의의 정부규제로

이해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병선(1992)은 정부규제를 “바람직한 경제사회의 질서의 구현

을위해정부가시장에개입하여기업과개인의행위를제약하는것”이라고정의하고있고,

OECD(1997)는 규제를 “정부가 기업이나 일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다양한 형태의 수

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규제기본법｣제2조에서는 행정규제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행정목적을 실현하기위하여국민의권리를 제한하거나의무를부과하는것으로 법

령등또는조례‧규칙에규정하는사항”이라고규정하고있다. 이규정에따르면행정규제

3) 현행 규제등록제도의 규제분류체계를 개선한다고 할 때 크게 두 가지 방향의 논의가 가능하다. 하나는 현행

분류체계의 기본틀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부분적인 수정, 보완을 통한 개선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현행 분류체계와는 다른 새로운 분류체계의 도입방안 제안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전자의 입장에서 현행 유

형별 분류방식과 성격별 분류방식의 문제점을파악하고 이를 보완‧개선하는 방안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4) 본 연구를 위해 2011년 7월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의 규제총괄정책관실을 도움을 얻어 일선 규제담당 공무

원들의규제등록제도상의규제분류에관한의견을수렴하였고, 이를바탕으로동년 11월규제관련학자및

실무자들 대상으로 서면으로 전문가 면접을 실시하였다.

5) Mitnick(1980)은이러한관점에서규제를 정부규제외에도민간의 “자율규제”(private self-regulation), 정부내

의내부규제(government self-regulation), 그리고피규제자의규제자에대한 “포획”(capture)현상까지를포함하

여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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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크게주체‧객체‧내용‧형식의네가지구성요소를가진다고할수있다(규제개혁위원회,

2003; 최병선, 1992). 첫째, 정부규제의주체는정부이다. 따라서정부가정부규제의객체가될

수 없다. 현행법에서도정부규제의 주체는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권한을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한정하고 있다.6) 둘째, 정부규제의 객체는 민간의

개인이나 기업이다. 이들을 피규제산업(regulated industries) 또는 피규제자(regulatee)라고 부른

다. 행정규제기본법에서법령의규제를받는대상은내국인으로한정되는것이아니고외국

인을 포함하며, 자연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법인격 유무에 관계없이 행정규제의 객체가

되는 것으로 본다. 행정기관이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는 ‘행정내부규제’로 행정규

제기본법의행정규제의범위에포함하지않지만, 행정기관에대한의무부여가국민이권리

제한또는 의무부여를가져온다면실질적으로규제를 받는국민이행정규제의객체가 된다

고보고있다. 셋째, 정부규제는 ‘특정한행정목적’을실현하는것을목표로하는 ‘의도된개

입’(intentional interference)이다. 최병선(1992)은정부규제가 ‘바람직한경제사회질서의구현’을

목적으로한다고하였다. 그러나이러한정부규제의목적은불분명하거나서로상충되는경

우가많다. 넷째, 정부규제는국민의권리를제한하거나의무를부과한다. 즉정부규제는민

간의행위를제약하는것이다. 정부는정부가설정한요건을따르지않을경우불이익을주

고처벌하는소극적유인/보상방식과, 이러한요건을준수할경우특허와보조금등을주는

적극적 요인/보상 방식을 통해 정부가 의도한 개인과 기업의 행태를 유도해 낸다.

이상과같은정부규제는다양한분야에무수히존재하며, 또한새로운규제가계속적으로

생성되고 있으므로 이를 범주화 ‧유형화하는 다양한 방식도 새롭게 제시되고 있다(이주선‧

최병선 ‧한선옥, 2002; 최병선, 1992). 예를 들어, 의법성에 따른 분류, 산업부문별 분류, 기업활

동단계별분류, 규제기관별분류, 규제대상집단별분류, 규제형식에따른분류, 수익-부담적

성격에따른 분류, 규제의 목적에따른분류, 규제방식에따른 분류(사전-사후, 제품-공정, 구조-

행위), 규제대상에따른분류, 규제의개입단계별분류등이그것들이다. 이러한다양한분류

방식은 각각의장점과 한계를 갖고있어 분류의목적과 용도에 따라그 효용성이 결정된다

고 하겠다. 다음의 <표 1>은 이와같이 규제의 분류방식들로논의되는 다양한 것들을정리

한 것이다.

6) 국회‧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 등은광의의 국가개념에 포함되나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의 주체에서

는 제외된다(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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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여러 가지 형태의 규제유형 분류

자료: Mitnick(1980), 최병선(1992), Ogus(1994), 김일중·홍성종(1994), 김용우(1996), OECD(1997), 이

주선 외(2002), 규제개혁위원회(2003), 이종한·최무현(2003)을 종합 ·재구성하였음.

분류기준 규제유형

규

제

설

정

규제목적
정책적 규제

개별 규제목적에 따른 규제

규제기관 관련 행정기관(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규제

규제형식 인가, 허가, 등록, 신고, 지정, 협의, 승인, 지도감독, 단속 등

규제자와

피규제자의 관계

전통적 규제(공공→민간), 행정내부규제(공공→공공),

민간자율규제(민간→민간), 포획(민간→공공)

규

제

방

식

국가개입단계

사전 규제 예방(prevention)단계

사후 규제
행위발생(act)단계

피해발생(harm)단계

생산물 對 생산과정
제품규제(product regulation)

공정규제(process regulation)

규제대상의

형태와 행위

구조규제(structural regulation)

행위규제(conduct regulation)

입법화 수준
법령근거규제

법령미근거규제

규제수단의 성격
시장유인적 규제

강제적(명령지시적) 규제

규

제

대

상

규제영역

경제적 규제(economic regulation)

사회적 규제(social regulation)

행정적 규제(administrative regulation)

피규제집단

대기업과 중소기업, 독과점 산업, 공익서비스산업, 공해산업과

비공해산업 등

여성, 청소년, 장애자, 국가유공자, 생활보호대상자 등

이익 여부
수익적 규제

부담적 규제

산업별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등 전체 사업군 규제

전력, 가스, 반도체, 관광산업 등 개별 산업 규제

기업활동단계 입지, 건축, 설립, 자금과 인력조달, 생산, 판매, 유통, 소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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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 규제등록제도하의 규제분류체계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정부주도의 경제성장이 일상화되어 있던 발

전국가였기 때문에정부규제와 규제개혁에대한 논의가활발하지 못했다. 그러다 1990년대

에접어들면서전세계적인신자유주의흐름과함께규제완화에대한재계의적극적인의견

개진에따라 본격적인규제개혁에 대한논의가 활성화되었다.7) 특히 김대중정부는김영삼

정부말기제정된｢행정규제기본법｣(1998.3 시행)을철저하게현실에적용하여모든행정규제

의 등록을 통해 규제법정주의를 실현시키고, 규제영향분석제도와 규제일몰제 등을 도입 시

행하였다. 그리고 규제개혁을추진하는 기구로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조정실에규제개혁조

정관실(현재 규제개혁실)을 설치하였다.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이 이전 정부와 차별화되는 점은 모든 규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도록의무화한 ‘규제등록제도’이다(행정규제기본법제6조). 여기에서는현재중앙행정기

관의장은신설또는강화규제의경우당해규제에대한법령등이공포또는발령된날로

부터 30일 이내에(시행령 제4조), 기존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시행령 제5조),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8) 김대중 정부는 이 같은 규

7) 노태우 정부시기에 ‘행정규제완화위원회’(1990)와 민간에 ‘행정규제완화 민간자문위원회’(1991)가 설치되었

다. 김영삼 정부 시기에는 ‘행정쇄신위원회’,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후엔 경제개혁위원회, 공정거래위원

회)를 양대 축으로 해서 규제개혁이 다루어졌으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1993. 3), ｢행정

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1994. 4), ｢행정규제기본법｣(1997. 8) 등이 제정되었다.

8) 규제등록제도의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규제개혁위원회). 1. 등록처: 규제개혁위원회, 등록의무자: 중

앙행정기관의장, 등록대상: 각 중앙행정기관의모든소관행정규제(행정규제기본법제3조②항에 의한법적

용 제외 사무는등록제외), 2. 등록시기: ①신설또는 강화 규제: 당해규제에 대한 법령 등이 공포 또는 발

령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시행령 제4조), ② 기존규제: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시행령 부

칙 제5조), 3. 등록내용: ① 규제의 명칭, ② 규제의 법적 근거및 내용, ③ 규제의 처리기관, ④규제의 시행

과 관련된 하위 법령 등의 내용, ⑤ 규제를 규정한법령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⑥ 규제

의 존속기한, ⑦ 기타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등록대상규제: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그법령에근거하여 정하여진고시 등(훈령, 예규, 고시, 공고)에규정되어 있는사항으로 다

음 각각에 해당하는 행정규제 사항을 등록함(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등록 제외를

규정(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시행령 제3조). ①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행하

는 사무, ②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③ 병역법 ·향토 예비군 설치법 ·민방위 기본법 ·비상 대

비자원관리법에 의한징집 ·소집 ·동원 ·훈련에 관한사항, ④ 군사시설, 군사기밀보호 및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에 관한 사항, ⑤ 조세의 종목 ·세율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5. 규제의 등록단위: 원칙적으로

규제의내용, 형식(근거법률), 주체, 객체가같은일련의규제는하나의단위로등록하나, 규제의목적이동일

하고 연관된 일련의 규제는 하나의 단위로 등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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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등록제도를발판삼아총량적관점에서의규제철폐및완화규제개혁을적극적으로추진

하였다. 실제로 김대중 정부는 1998년 초 등록된 1만1,125건의 규제 중 절반가량을 철폐한

다는 야심찬목표를 설정하고 그중 48.8%인 5,430건 폐지, 21.7%인 2,411건 개선한것으로

OECD에 보고하였다(OECD, 1997, p.49).

｢행정규제기본법｣제정 당시에는 과거 총무처 시절의 ‘정부규제사무조사목록’(1994)에서

사용한 규제사무의 현황 분석방식을 그대로 차용하여 ‘부처별,’ ‘근거별,’ ‘유형별,’ ‘처리기

관별’ 분류를 하였다. 이러한분류에대해서정부규제를 경제적·사회적·행정적규제로구분

하는일반적인분류체계를담고있지못하다는등문제제기가있었고, 이에따라 2008년부

터는 ‘성격별’ 분류방식을도입하게된다. 아래에서는현행규제분류체계의주된방식인 ‘유

형별’ 규제분류체계와 ‘성격별’(혹은 부문별) 규제분류체계를 분석하도록 한다.

(1) 유형별 규제분류

현행 행정규제의 ‘유형별 분류방식’은 1994년 총무처의 행정사무 분류방식에 기원을 두

고 있다.9) 이러한 행정사무의 분류방식은 현행 ‘유형별 분류방식’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틀은 같다고 할 수 있다. 현행 규제등록제도상의 유형별 분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행 ‘유형별 분류방식’의 분류체계를 뒷받침할 이론적인 배경은 찾기 힘들다. 다만,

Mitnick(1982)의분류체계가일부적용될수있을것이다. Mitnick은행정규제, 특히 ‘명령지

시적 규제’(command-and-control regulation)를 ‘실체적 규칙’(substantive rules)과 ‘절차적 규

칙’(procedural rules)으로구분하고이가운데 ‘실체적규칙’은다시크게①규제기준(regulatory

standards)을규정하는부분과, ② 규제의강제력확보를 위하여규제위반자나위반사항에 대

한벌칙(영업정지와취소처분, 벌금이나과태료의부과등)을규정하는부분으로세분하였다. 그리

고 ‘절차적 규칙’(procedural rules)은 공청회 개최,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기준의 변경절차 등 규제기관의 의사결정 절차 또는 입법절차, 그리고 벌칙의 부과절차에

9) 참고로, 총무처의 행정사무분류양식은다음과같다(총무처, 1994, p.15). 첫째, 신청에 의한 행정처분또는이

와 유사한 것(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추천, 시험, 검사, 검정 등), 둘째, 행정관청의 일방적

조사 또는 감독처분(현장조사, 단속, 안전진단, 영업정지 또는 개선명령, 인 ‧허가 취소, 등록말소 등), 셋째,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작위‧부작위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것(각종 유자격자 고용의무, 보고의무, 장부기장

및 보존의무, 명의대여 금지 등)의 세 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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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사항등으로규정하였다. 이가운데, ‘실체적규칙’(substantive rules)의두가지유형중에

① 규제기준(regulatory standards)은대체로 현행 유형별분류방식의 [유형 1]에 해당된다고할

수있고, ②규제의강제력확보를위하여규제위반자나위반사항에대한벌칙(영업정지와취

소 처분, 벌금이나과태료의 부과 등)을 규정하는 부분에는 [유형 2]가 부합되며, 정확하게 부합

되지는 않지만, [유형 3]은 국민에게 신고, 보고, 등록, 제출, 통지 등과같은 절차적 의무를

부과한다는 의미에서 ‘절차적 규칙’(procedural rules)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성격별(유형별) 규제분류

다양한 규제분류체계 중에서도 학문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분류는 규제

의성격에따른분류인경제적규제(economic regulation)와사회적 규제(social regulation)의분류

이다(김영훈, 1995; 최병선, 1992; 이주선외, 2002; Greer, 1987; Gujarati, 1984; Reliey & Franklin, 1984).

그이유는이같은범주화를통해경제적규제와사회적규제의특징적인성격을대별할수

있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Mitnick(1980)은 규제대상에 따라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부행위를 ‘사회적 규

제’로, 시장활동에영향을주는정부행위를 ‘경제적규제’로파악하고, 또한이를규제의수

준이조직내에한정되는지, 조직간에까지확대되는지에따라정부규제를범주화하고있다

(<표 3> 참조).

유형 내용 세부유형

유형 1

일정한기준과요건을정해놓고국민

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

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을 의미

① 허가 ② 인가 ③ 면허 ④ 특허 ⑤ 승인(승

락) ⑥ 지정 ⑦ 추천 ⑧ 동의(협의) ⓞ 기타1

①시험(심사) ②검사(검정, 검인) ③인정(인

증, 공인) ④ 확인 ⑤ 증명 ⓞ 기타2

유형 2

행정의무의이행을확보하기위해행

정기관이행하는행정처분또는감독

에 관한 사항

①면제(공제, 해제)‧말소등의결정, ②시정·

개선조치 등의 명령, ③ 지도(감독·권고), ④

단속(조사, 검열, 검색, 진단), ⑤ 행정질서벌

(영업정지, 취소, 과태료부과 등), ⓞ 기타3

유형 3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

과하는 사항

①신고의무, ②보고의무, ③등록의무, ④고

용의무, ⑤ 통지의무, ⑥ 제출의무, ⑦ 특정행

위 제한을 위한 기준설정 및 기준고시, 공시,

공고, ⑧ 금지(부작위), ⓞ 기타4

<표 2> 행정규제의 유형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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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Mitnick(1980, p.15)

구체적으로, 경제적 규제는경제적인 목적을달성하기 위해주로 가격결정, 경쟁조건, 시

장진입 및 퇴출 등과 같은 시장에 관한 결정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OECD,

1997; 하병기외, 2000).10) 이에 반해, 사회적 규제는 보건, 안전, 환경 및 사회적 통합과 같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을 말한다(OECD, 1997).11)

이상과 같은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그리고 행정적 규제의 분류는 현재 규제개혁위

원회규제등록체계에서행정규제의 ‘성격별’ 분류의세부기준으로활용되고있다. 여기에서

는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그리고 행정적 규제의 세부 분류방식을 소개한다.

1) 경제적 규제의 세부분류

경제적규제는시장실패를보완하여시장의효율성을높이기위한조치와시장의효율성

과는상관없이특정목적의달성을위해취하는조치로구분할수있다(하병기외, 2000).일반

적으로 경제적 규제는 규제방식에 따라 진입규제, 가격규제, 품질규제, 물량규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진입규제(entry regulation)는특정분야의산업이나사업또는직종에참여하여경제활

10) 최병선(1992)은기업의본원적활동에대한정부규제라고정의하고있다. 여기에서기업의본원적활동이라

하면기업의설립혹은개인사업의개시, 제품(혹은서비스)의가격(또는불합리하게높은가격으로인해발

생하는 이윤), 생산량, 품질, 거래상대방과 거래방법 및 조건 등에 대한 의사결정 및 행위를 망라한다.

11) 최병선(1992)은 사회적 규제를 기업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규제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업의 사회적

행동이란환경오염, 산업재해, 소비자안전문제, 근로자에대한차별등과같이기업의사회적역할이나책임

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기업행동을 말한다.

구 분
규제의 수준(level of regulation)

조직 내 조직 간

대상

(behavior

object)

“사회적” :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활동

보건산업안전

사회적 차별 금지
소득 재분배

“경제적” :

도구적인 시장 활동

생산과정 통제

경영감사

요율 규제

반독점

진입통제

기타 거시경제정책

<표 3> 규제대상에 따른 규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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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영위할수있는자유나권리를제한하는규제를말한다(이주선외, 2002, pp.22-26). 구체적

으로 사업의 인가, 허가, 면허, 등록, 신고, 지정, 승인 등이 진입규제의 전형적인 형태인데,

진입규제를 통해비로소 사업자가 특정분야의 사업에참여해 기업을 영위할수 있는 권리

가설정된다. 그런점에서인가, 허가, 등록, 지정, 승인등의취소의경우일반적으로허용된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의 행정벌로 간주되기 쉬우나, 결과적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게 한다는 점에서 광의의 진입규제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둘째, 가격규제(price

regulation)는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이나 서비스의 요금을 정부가 직접적으로 규제하

는것이다. 가격이라하면보통상품의가격만을연상하는경향이있으나, 공공요금, 협정요

금, 임대료, 사용료, 임금, 이자 등 생산요소의 가격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는 가격의

성격을가진것은모두여기서말하는가격규제의대상이된다(이주선외, 2002, pp.26-27). 가격

규제는 통상적으로 분양가상한제 등과 같은 최고가격에 대한 규제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만, 최저가격에대한 규제도포함된다. 이러한 최저가격규제에는생산자 및비숙련노동자

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농축수산물의 가격규제, 최저임금제도 등이 있다. 셋째, 품질규제

(quality regulation)는 기업이 생산‧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품질 수준을 확보하는 목적을

두는다양한 형태의규제를 포괄한다. 넷째, 거래규제는경제행위상의거래 상대방및내용

(물량, 가격), 그리고거래조건및영업방법등을제한하는규제라할수있으며, 이런점에서

기본적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한하는 규제라 할 수 있다. 거래규제의 대부분은 ‘물량규

제’의성격을가지는경우가많으나, 물량에관한사항은거래조건의일부이므로 이를거래

규제에 포함시켜 분류한다.

2) 사회적 규제의 세부분류

사회적규제는기업의사회적행동에대한규제이다. 여기에서 ‘기업의사회적행동’이란

환경오염, 산업재해, 소비자안전문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 등과 같이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나책임과직접적으로관련되는 기업행동을말한다(김영훈, 1995; 최병선, 1992; 이주선외, 2002).

이와 같은 맥락에서 최근에는 사회적 규제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묻는 규제’라고도 한다. 즉 정부가 기업의 경제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

용내지부산물이라고할수있는환경오염, 산업재해, 소비자안전문제, 근로자에대한차별

등의 문제를 기업으로 하여금 해결하도록 요구하는 규제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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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규제는 규제방식에 따른 분류와 규제영역에 따른 분야로 구분하여 논의할 수 있

다. 먼저 규제영역에 따른 사회적 규제분야는 환경규제, 산업재해규제, 소비자안전규제, 사

회적 차별금지 규제, 보건‧위생 규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규제방식을기준으로다음과같이사회적규제를분류할수있다. 첫째, 투입기준

(Input Standard Setting) 규제가 있다. 여기에서 ‘투입기준’이란 일명 ‘기술기준’(technology

standard), ‘설계기준’(design standard)이라고도 한다. 즉 이 규제는 환경오염, 산업재해, 소비자

안전문제를 일으킬수 있는 위험성이있는 각종요인을 찾아내고 그각각에 대해 위험성을

배제하거나최소화할 수있는최선의대책을 강구하여이를기업이행동기준으로 준수하도

록 구체적으로 지시 ‧강제하는 방식의 규제이다(이주선외, 2002, pp.42-48). 여기에서의 ‘투입’

이란환경오염이나산업재해, 그리고소비자안전문제의발생등산출(output)과대비되는개

념으로서, 이러한결과를산출해내는원인이되는투입측면에서바람직한기업행동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문제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겠다는 취지를 갖는다. 둘째, 성과기준규제(PBR:

Performance-Based Regulation)는 투입기준규제와 대조적으로 피규제자가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의 규제방식이다(이주선 외, 2002,

pp.48-52). 이규제방식하에서는규제목적치(성과)를달성하는수단이나방법은전적으로기

업이나개인의자유재량에맡겨져있다. 구체적인예로는수질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기

준과 고용할당제 등이 있다. 셋째, 시장유인적(incentive-based) 규제는 시장기능을 활용하거나

시장기능을통해기업이사회적으로바람직한방향으로기업활동을전개하도록동기를부여

하고유도하는방식의규제이다(이주선외, 2002, pp.53-56). 앞서 ‘투입기준규제’나 ‘성과기준규

제’는규제기관이피규제자가준수해야할구체적인기준을정하고이의준수를강제함으로

써 기업의 사회적 행동을 통제하는 명령지시적 규제(command-and-control regulation)에 속한다.

3) 행정적 규제의 세부분류

행정적규제는규제행정의효율성향상을목적으로민간에새로운의무와부담을가하거

나, 일반적인규제의집행과정에서관련행정기관의내부운영절차와의사결정과정을합리

화하기위한목적을가진규제라할수있다. 이와같은 ‘행정적규제’라는용어는개념이나

범위에 대해 학술적으로 정립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

다. 첫 번째 유형은 인사, 조직, 재정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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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는 규제로서 공무원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거나 공무원이 따라

야할행동지침이나원리들에관한내용으로이를 ‘행정내부규제’라고도부른다. 두번째유

형은경제적 규제나사회적규제에속하지 않으면서규제의집행과정에서부수적으로 수반

되는것들로서, 실질적으로개인이나기업에부담을주거나새롭게의무를부과하는경우가

많다는 점,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규제가 민간이 규제개혁 체감도에 커다란 영

향을미친다는점에서규제로등록하여관리할필요성이높다. 그러나현행행정규제기본법

의규정에따르면행정기관이행정기관을대상으로하는규제는 ‘행정내부규제’로행정규제

의범위에포함시키지않고있다. 따라서여기에서현행등록대상인행정적규제는 ‘행정내

부규제’를 제외한 행정적 규제만을 의미한다.

III. 현행 규제분류체계의 문제점

1. 등록규제의 ‘유형별 분류방식’의 문제점

(1) 행정사무 분류방식에서 파생된 분류방식이라는 내재적 한계: 규제적 성격이

없는 행정행위를 행정규제로 다수 포함

현행 ‘유형별분류방식’은 과거 총무처 시절 행정사무를 구분하는 분류방식이 약간의수

정을 거쳐 그대로 행정규제의 분류방식에 적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단언하기는 어렵지

만, 이러한 이유의 배경에는 행정규제도 행정사무의 일부분이므로 행정사무의 분류기준을

행정규제의 분류기준으로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논리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

된다. 실제로 일부 중앙부처의 자체 지침서에서는 현행 ‘유형별’ 분류방식을 ‘규제사무’를

분류하는 데에 적용된다고 표현하고 있는 곳도 있다.

더구나, 과거총무처시절의행정사무에대한분류방식은학술적이론이나체계적논리에

근거하여 설정된 것이라기보다는, 행정사무 전체를분류대상으로 놓고 이들을 특성에 따라

분류하는 과정에서 설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분류의 대상이 ‘행정사무’에서 ‘행

정규제’로바뀐상황에서이분류방식을거의그대로사용할경우당연히문제가발생할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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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행정사무 유형분류에서파생된 ‘유형별분류방식’은분류대상이 되는행정규제와

불일치(mismatch)한 부분이 필연적으로 생기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현행 분류방식에 규제적

요소가 없는 세부유형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행정규제가 행정사무

의 일부분을 구성한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행정규제는 행정사무 중에서 ‘규제적 성격을 갖

는 행정사무'만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현행 분류방식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

고행정사무 중규제적요소가없는 행정사무에나적용되는세부유형을분류기준에 여전히

포함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현행 분류기준의 [유형 1]에서 명확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유형 1]을

하나의분류범주로분류하는기준은 “일정한기준과요건을정해놓고국민으로부터신청을

받아처리하는행정처분또는이와유사한사항”으로되어있다. 이범주의특징은 “일정한

기준과요건”과 “국민의신청을받아”라고할수있다. 즉 [유형 1]로분류되는규제는국민

의신청을받아설정된기준이충족여부를판단하여처리하는행정행위, 즉행정규제를의

미하는것이다. 그러나문제는 [유형 1]의세부유형을보면행정행위이기는하나 ‘규제적성

격이 없는’ 행정행위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먼저, ‘④특허’의경우특허신청을받아적합할경우특허권을부여하는행정행위이기는

하나, 현행 ‘행정규제판단기준’에서는 특허 관련 규정은 행정규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

다. 즉 현행행정규제판단기준 2-5-1에서 ‘의무화되지 않은등록, 신청 등에관한규정’에서

“특허, 저작권은특정한행정목적이아닌지적재산권(민법의특별법성격)에관한사항으로특

허, 저작권 자체는 행정규제가 아님”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④ 특허’는 행정사무이

기는 하나, 행정규제는 아니므로 현행 유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실제로 <표 4>에서 보는

바와같이 ‘특허’ 유형으로분류된등록규제의수는 8개에불과하며이것조차도잘못분류

된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⑦ 추천’과 ‘⑧ 동의(협의)’의 경우에도 그 개념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

라, 과거총무처의행정사무분류기준이었던 “신청에의한행정처분”의유형이그대로유지

되어 온 것으로 행정처분행위이기는 하나 규제적 요소는 없다고 하겠다.

이외에도 ‘④ 확인’과 ‘⑤증명’의 경우에도규제와관련하여 명확하게어떠한행정행위

를 의미하는지 구분하기어렵다. ‘④확인’의 경우, 앞서정의한 바와 같이, “확인이란특정

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나 의문이 있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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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적으로 이를 확정해 주는 행위”를 의미하며, ‘⑤ 증명’은 “특정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행위를 증명 내지는 공증”을 의미한다. 그러나 행정

기관의 이러한 행정행위에는 신청은 있으나 규제적 요소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유형도

규제의 유형별 분류체계에서 제외해야 한다.

요컨대, 현행분류기준 [유형 1] 중에 ‘추천’이나 ‘동의’ ‘확인’ ‘증명’ ‘특허’ 등의세부유

형은이들에대한 개념정의에서알수있듯이 규제적요소를갖고있지 않고있으며, 실제

적으로전체 7,245개의등록규제가운데 ‘확인’은 58개, ‘증명’은 19개, ‘추천’은 11개, ‘동의

(협의)’는 21개, ‘특허’는 8개가 등록되어있을 뿐이다(<표 4> 참조). 그리고이 분류도잘못된

것이 대부분일 것으로 판단된다.12)

<표 4> ‘유형별 분류’에 의한 등록규제 통계 (2011년 기준) (단위: 개)

자료: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http://www.rrc.go.kr/)

12)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면, 규제사무명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의 보험가입’(어린이놀이

시설안전관리법 제21조)의경우 ‘확인’으로 분류되어있다. 하지만본 규제는 어린이놀이시설관리주체에대

해가입의무를부과하는규제로서 [유형 3]에해당되는 ‘작위의의무’를규정한것인데, [유형 3]에는이러한

분류항목은 없으므로 ‘확인’으로 불가피하게 잘못 분류된 것으로 판단된다.

구 분 세부유형 등록규제수 세부유형 등록규제수 세부유형 등록규제수 소계

유형 1

허가 449 인가 185 면허 51

2244

특허 8 승인 276 지정 312

추천 11 동의 22 기타1 538

시험 41 검사 157 인정 51

확인 58 증명 20 기타2 65

유형 2
결정 24 명령 269 지도 166

905
단속 47 행정질서벌 187 기타3 212

유형 3

신고의무 372 보고의무 153 등록의무 225

4,106고용의무 37 통지의무 72 제출의무 185

기준설정 1,386 금지 747 기타4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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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류체계의 망라성의 부족: 과다한 ‘기타’ 범주의 비율과 잘못된 분류 유도

사회과학에서 사용하는 분류모형들은 바람직한 분류모형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갖추

어야할조건들이있다(전영한, 2007; 남궁근, 1998). 대표적인것이현실의모든현상이나 사건

을 포괄해야 한다는 ‘망라성’(혹은 완전성, exhaustiveness or comprehensiveness) 조건이다. 그러나

현행 ‘유형별 분류방식’으로 분류할 수 없는 규제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같은 ‘유형별분류방식’의망라성부족문제를가장단적으로보여주는것이현행분류

방식의각유형별로있는 ‘기타’라는세부유형들의존재다. 즉, 세개의유형에네가지의 ‘기

타’라는 세부유형이 있는데 이는 “해당항목에 유사 분류될 수 있으나 열거된 세부유형으로

(용어가 없거나)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즉 현행 분류방식에 제시된

세부유형으로분류할수없는경우에해당된다고할수있다. 그러나문제는이네가지 ‘기

타’로 분류된 등록규제의 총수가 1,725개로 전체의 23.8%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전체등록규제의약 4분의 1 정도가현행 ‘유형별분류방식’으로분류할수없다는의

미인데, 이정도면이유를불문하고서라도이분류방식에심각한문제가있다고할수있다.

구체적으로, 일정한작위또는부작위의무를부과하는 [유형 3]의경우그내용이너무나

다양해서세부유형에나열된여섯가지외에도매우많다.13) 따라서실무공무원들이규제를

유형별로 분류할때 여섯 가지이외의 의무를부과하는 규정의 경우적절한 세부유형을 찾

지못해불가피하게 ‘기타’로 분류하게된다. 예를 들어, 규제사무명 ‘유‧도선선원의 정원

및자격기준’(유도및도선사업법제23조)의내용중에는 “영업소안에선원의명부를작성하여

비치할 의무”를 규정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 ‘비치의 의무’로분류할 수 있는세부항목은

현행 분류체계에는 없다.

더욱심각한문제는이처럼분류체계가가능한모든세부항목을포함하지못하는망라성

부족 문제는 잘못된 분류를 강제하는 결과를 낳게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규제사무명

‘연구활동종사자에대한교육훈련’(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제18조)는현재 ‘기타4’로분

류되어 있다. 이는 민간에 해당되는대학교나 연구기관이 지는의무로서 ‘교육훈련의 의무’

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입장에서 본 규제가 ‘작위의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서

13) 현행세부유형의망라성의결여문제는과거총무처의행정사무분류기준에서 ‘유형 3’에해당되는세부유형

으로 “각종 유자격자 고용의무, 보고의무, 장부기장 및 보존의무, 명의대여 금지 등”을 규정한 것을 보더라

도 짐작할 수 있다.



240 규제연구 제21권 제1호 2012년 6월

[유형 3]에는해당되나이러한의무에해당되는 세부유형이없으므로불가피하게 ‘기타4’로

분류한것으로생각된다. 뿐만아니라, 이와유사한예로서, 규제사무명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검진 실시”(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0조)의 경우를 보면, 이 규제는연구

활동종사자를고용하고있는대학이나연구기관등에대한 ‘검진실시의의무’를규정하고

있다. 그러나위의 경우와마찬가지로 이에해당되는현행 세부유형이없다보니, 엉뚱하게

본규제를 ‘기준설정’으로분류하였다. 다시말해, 거의동일한성격의 ‘작위의의무’에해당

되는 규제임에도 이러한 분류상의 혼란으로 인해 하나는 ‘기타4’로 분류되어 있고 다른 하

나는 ‘기준설정’으로 일관성 없이 분류되어 있는 것이다.

이상과같은이유로현행 분류체계에서제대로등록할수없는 사례는무수히많이발견

할수있다. 예를들어,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5조및

동 시행령제9조)의 경우 ‘기타1’로 분류되어 있다. 이 경우에도 행정기관이 정한 운영규정은

어떠한규제, 행정행위에해당되는지 분류하는것은불가능하다. 또한 ‘교통혼잡특별관리구

역지정 등’(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2조, 동 시행령 제30조, 제35조)의 경우 ‘지정’임에도 불구하고

‘기타1’로 분류하고 있다.

(3) 특정 세부 유형에 대한 지나친 편중

[유형 3]에는 ‘⑦특정행위제한을위한기준설정및 기준고시, 공시, 공고’라는세부유형

이있는데, 이는 ‘작위의 의무’를포괄하는 ‘~의무’라는 세부유형과 ‘부작위의 의무’를규정

한 ‘금지’라는세부유형에비해, [유형 3]으로분류하는데에매우혼란스럽다. 즉현행세부

유형이 “특정행위 제한을 위한 기준설정”에 관한 행정행위를 의미하는지, “기준고시, 공시,

공고”라는행정형식이초점을맞춘것인지알수가없다는것이다. 구체적으로말하면, 행정

규제 중에 ‘기준설정을 하는 행정규제’를 이 세부유형으로 분류하라는 말인지, ‘고시, 공시,

공고’를 이 유형으로 분류하라는말인지, 아니면 ‘기준설정을 하는행정규제 중 고시, 공시,

공고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분류하라는 말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이러한 세부유형의개념상의 혼란에도불구하고, 실제에 있어서는본세부유형을

‘기준설정’으로정리하여관행적으로적용해오고있다. 다시말해, 일선공무원들이유형별

분류를 할 때 기준설정의 성격이 있는 행정규제는 모두 이 세부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 5>의 등록규제의 유형별 비중 분석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준설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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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된 등록규제의 수는 1,386개로 30개의 세부유형 중 단일유형임에도 압도적으로, 혹은

비정상적으로높은비중(18.1%)을차지하고있다. 이러한결과의주된요인은행정규제의속

성상 많은 규제들에 기준을 설정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과, 공무원들이 본 세부유

형을단순히 ‘기준설정’으로생각하여기준설정의내용이포함되어있는규제는모두본세

부유형으로 분류한 데에 있다.

그러나현재이루어지고있는이러한관행은매우잘못된것이며이로인해 ‘유형별분류

체계’의 무용론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유형 3]은기본적으로 ‘작위의 의무’와 ‘부작

위의의무’를포괄하는 유형으로, 과연 단순한 ‘기준설정’ 규정이 ‘부작위의의무’를부과하

는행정행위라고할수있는가하는문제이다. 물론궁극적으로 ‘기준설정’을통해서부작위

의 의무가부여된다고 할 수있겠지만 이자체를 행정행위의 세부유형으로분류할 수는 없

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유형 1]의 면허, 허가, 인가, 승인, 지정은 물론, [유형 3]의 ‘의무’

와 ‘금지’와같은 행정행위들모두가 ‘기준설정’을수반하므로, ‘기준설정’은 이러한행정행

위를 위한 구성요소이지 이 자체가 행정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잘못된 관

행은 실제 분류상의 오류를 낳고 있다.

예를들어, 등록규제인규제사무명 ‘바퀴잠김방지식제동장치설치’(자동차관리법제29조, 자

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15조)는 현재 ‘기준설정’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 규제의 내용을 보

면, 설치해야할제동장치의기준에대한내용이나와있으나, 동시에피규제자에대해이러

구 분 현행 세부 유형 규제수(개) 비중(%)

기준설정 기준설정 1,309 18.1%

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신고의무, 제출의무, 통지의무,

고용의무
1,032 14.2%

인·허가, 승인,

면허
허가, 인가, 승인, 면허 861 11.9%

금지 금지 732 10.1%

소수 유형들 결정, 단속, 동의, 시험, 인정, 증명, 추천, 특허 1,586 21.9%

기타 기타1, 기타2, 기타3, 기타4 1,725 23.8%

총 등록규제수 7,245개

<표 5> 등록규제의 유형별 비중 분석 (2011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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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제동장치를설치하도록하는 ‘설치의의무’를부여하고있다. 따라서본규제에규정되어

있는 ‘기준설정’은 ‘작위의 의무’를 구성하는 요건이며, 따라서 본 규제는 ‘작위의 의무’에

해당되는 [유형 3] ‘기타4’로분류되는것이좀더타당하다고하겠다. 또다른예로서, 규제

사무명 ‘옆면표시 등 설치 의무화’(자동차관리법 제29조,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에서

는규제사무명에기준설정에대한내용이없음에도불구하고 ‘기준설정’으로분류하고있다.

이사례는분류를하는공무원들의 ‘기준설정’이라는세부유형에대한이해와시각을잘보

여주고 있다 하겠다. 즉 본 규제가 옆면표시등의 설치 의무를 부여하므로 ‘작위의 의무’에

해당하여 [유형 3]으로분류했으나, 세부유형중 ‘설치의의무’는없으므로나머지세부유형

중 무책임하게 ‘기타4’를 택하는 대신에 ‘기준설정’을 택했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⑦ 특정행위 제한을 위한 기준설정 및 기준고시, 공시, 공고”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점은 “고시, 공시, 공고”라는 규정한 부분이다. ‘고시, 공시, 공고’는 ‘행정규제의 형식’

중 하나로, 다른 세부유형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규제의 ‘유형별 분류방식’은 규제의 형식을

분류하는 체계는 아니다. 더구나 이러한 차원이 다른 내용이 세부유형의 설명에 포함되어,

드물지만일부공무원들의경우고시나공고, 공시의형태로된규제를본세부유형으로분

류하는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더구나, ‘고시, 공고’의 경우 현행 ‘행정규제판단기준 2-6’

에 따르면 “상위법령 등에서 규제대상 선정기준이 구체적이고 그 기준이 불변인 상태에서

기준에 해당되는 물질, 대상임을 사실판단을 거쳐 이루어지는 고시의 경우 상위법령 등의

기준은행정규제이나, 판단고시자체는행정규제가아님”이라고규정되어있어대부분의경

우 상위법령에 근거를두고 있는 고시나 공고는행정규제가 아니다. 특히, ‘판단기준 2-6-2’

에서 “상위법령에서세부적인기준을마련하지않고 ‘고시등’에서사실상규제대상으로지

정, 결정하는경우는행정규제임”이라고되어있으나, 다음의규정에서보는바와같이매우

예외적인경우로서사실상무시해도될정도라고하겠다. 즉행정규제판단기준의 ‘3. 행정규

제의근거법령등의범위’의 3-1-3에서는 “‘고시등’에는원칙적으로규제를규정할수없으

며, 법령, 조례의위임이있는경우예외적으로규정할수있으나, 이경우에도전문적, 기술

적, 경미한사항에한해서만정할수있음”이라고규정하고있다. 이러한규정에따를경우,

사실상고시나공고에해당되는규제는거의없다고할수있어, 이를규제분류의세부유형

의 하나로 분류할 필요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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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형별’ 분류방식의 명칭의 문제

현행규제의 ‘유형별분류방식’은먼저 ‘유형별’이라는용어부터부적절하여혼란을초래

할 여지가 크다.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유형별’이라는 용어는 매우 다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가지고있어이용어로인해 ‘유형별분류방식’이구체적으로무엇을기준으로규제

를 분류하고있는지에 대해 각자 다른생각을 갖게 한다. 따라서 현행 ‘유형별’ 분류방식이

라는 분류의 명칭에 있어서 ‘유형별’이라는 용어는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성격별 분류방식’의 문제점

(1) 성격별 분류체계의 근본적 한계점: 상호배제성 기준에 위배

경제적규제와사회적규제로구분하는성격별분류방식이가장일반적으로사용되어오

고있지만, 행정규제기본법 제정당시이러한분류방식이 규제등록제도에적용하지않았다.

즉, 지속적인 학계와 실무계의 문제 제기에 따라 2009년도 규제등록지침을 변경하여 ‘성격

별’ 분류방식을 도입하게 된다. 그러나 현행 ‘성격별’ 분류방식은 몇 가지 차원에서 한계를

안고 있다. 그 중에 가장 근원적인 문제점은 범주들 간의 논리적인 중복이 있거나 하나의

현상 혹은 사건이 여러 범주에 동시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상호배제성(mutual

exclusiveness) 기준을침해하는경우가많다는점이다. 실제로규제를 ‘성격별’ 분류방식에따

라 등록하고자 할 때 이것이 경제적 규제에 포함되는지, 사회적 규제에 포함되는지 판단하

기가쉽지않은경우가허다하다. 예를들어, 건축규제의경우대부분의경우에는경제적규

제에포함시킬수있지만안전과관련된규제는사회적규제에넣을수있다. 또최저임금제

도의 경우는분명 경제적 약자를보호하는 사회적규제의 성격이 강하긴하지만 임금에 대

한 규제란 측면에서는 경제적 규제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

(2)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분류체계의 비대칭성

성격별 규제분류는 경제적, 사회적, 행정적 규제로의 대분류 외에도 이들 규제유형들을

다시세분하여구분할필요가있다. 이에따라경제적규제의경우는규제의대상이활동이

나 규제의 방식을 기준으로 진입규제, 가격규제, 거래규제, 품질규제의 네 가지 세부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규제의 경우는 경제적 규제와는 달리 두 가지의 하위분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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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구축하였다. 이처럼 경제적 규제의 경우와 비대칭적으로 사회적 규제가 두 가지의 하

위분류체계를갖게된이유는이분류체계를도입할당시가능한규제를분류할수있는방

식이있다면최대한세분하여분류하는것이좋을것같다는주장에근거하였다.14) 이와같

이, 현행 ‘성격별 분류방식’의 비대칭적인 하위분류체계는 학술적이거나 실무적 경험에 근

거하여 이루어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 동안의 분류체계를 적용한 경험을 토대로 수정‧보

완될 여지가 많은 것이다.15)

더구나하위분류로 들어갈경우, 경제적규제의 하위분류의경우 진입규제, 가격규제, 거

래규제, 품질규제는비교적분류기준이명확하나, 사회적규제의경우는분류체계가이원화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분류의 어려움과 분류체계의 실효성, 그리고 세부유형의 명칭상의

14) 2009년 성격별 분류방식을 도입할 당시 특히, 담당 국장이 현재의 ‘영역별 하위분류’ 방식의 도입을 적극

주장하여 현재와 같은 비대칭적인 체계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학술적인 내용은 아니나 이 작업에

관여한 연구자로서 실질적인 배경 설명을 위해 기술한다.

15) 실제로, 최병선 교수의 경우도 이러한 문제점에 주목하여, 그의 2009년 연구에서는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세부분류가비대칭적인문제점을해소하기위해, 사회적규제의세부분류유형인 ‘투입기준규제,’ ‘성

과기준규제,’ ‘시장유인적 규제’를 경제적 규제에도 적용하는 시도를 하였다.

성격별 중분류 소분류 내용

경제적

규제
수단별

진입 영업과 직업선택의 자유(예: 제조업 허가)

거래
거래상대방, 물량, 가격등거래조건및영업방법을제한 (예: 일괄

하도급 금지)

품질
상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성분, 규격 등을 제한(예: 석유제품

품질검사)

가격
상품의 가격, 요금 등을 일정수준 범위 내로 제한(예: 무연탄최고

가격)

사회적

규제

영역별

환경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

산업재해 노동, 산업재해 관련 규제

소비자보호 보건, 위생, 소비자안전 등 관련 규제

사회적 차별 장애인, 여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문제 시정

방식별

투입기준 원료, 기술, 공정, 설비 등의 투입기준 및 제조과정에 대한 규제

성과기준 수질오염총량제와 같이 산출(output)을 기준으로 규제

시장유인 쓰레기봉투판매제와 같이 시장기능을 활용하는 규제

행정적

규제
-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자료제출, 행정조사 및 과태료 등 행정제재

<표 6> 현행 등록규제의 성격별 분류체계(실무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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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등여러가지문제를안고있다고하겠다. 이런문제들을해결하기위한방편으로현재

부처 실무자들은 <표 6>과 같은 성격별 분류 참조표를 사용하고 있다.

(3) 사회적 규제의 ‘방식별’ 분류체계의 문제점

사회적 규제의 세부분류방식의 ‘방식별’ 분류는 규제방식을 중심으로 ‘투입기준 규제,’

‘성과기준 규제,’ ‘시장유인적 규제’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표 7>의 2011년 12월 현재

등록규제의 성격별 분류 통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투입기준 규제’가 2,101개로서 전체 등

록규제의 88.5%를차지하고, 나머지 다른 세부유형인 ‘성과기준 규제’와 ‘시장유인적 규제’

는각각 5%, 6.3%의비중만을차지하고있다는점때문이다. 물론, 이러한분류방식을통해

서등록규제중사전적규제의성격을갖는투입기준규제가압도적비중을차지한다는점을

알수는있다. 그러나이러한분류를통해얻을수있는정보가많지않은데다, 세개의세부

유형중하나의유형이 90% 가까운비중을차지하는심각한세부유형간불균형이큰문제

라 할 수 있다.16)

16) 이 같은 세부분류상의 불균형이한국 규제방식의 전근대성을 적절히보여주며, 앞으로 성과기준규제와 시

장유인적규제로의개선의필요성을보여주는주는중요한자료라고볼수도있다. 하지만유형분류의관점

에서 지나친 세부유형간 불균형은 문제 제기의 대상일 수 있다.

성격별 중분류 소분류 규제수(개) 비중(%)

경제적 규제

(2,964개)

규제

방식별

진입 1,085 38.8

거래 999 35.8

품질 582 20.8

가격 128 4.6

사회적 규제

(2,373개)

규제

영역별

환경 612 25.8

산업재해 215 9.1

소비자안전 1,132 47.7

사회적 차별 413 17.4

규제

방식별

투입기준 2,101 88.5

성과기준 121 5.0

시장유인 150 6.3

행정적 규제

(2,077개)
- - 2,077 100

<표 7> 등록규제의 성격별 분류 통계 (2011년 12월 기준)



246 규제연구 제21권 제1호 2012년 6월

(4) 사회적 규제의 ‘영역별’ 분류체계의 문제점: 망라성의 부족

사회적 규제의 ‘영역별’ 분류방식은 위의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환경규제,’

‘산업재해 규제,’ ‘소비자안전 규제,’ ‘사회적차별에 관한 규제’의 네 가지 세부유형으로분

류되어있다. 이네가지세부유형을쉽게설명하자면기업의경제활동과정에서발생하는부

작용, 즉 사회적 규제와 관련된 시장실패가 일어나는 영역을 범주화한 것이다. 기업이 경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 산업재해, 보건 및 위생 등 소비자 안전 저해행위, 사회적

차별 등의 문제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사회적 규제는 이러한 문제를 보정하는 수단인 것이

다. 따라서현행 ‘영역별’이라는용어는구체적으로 ‘시장실패가일어나는영역’을의미한다.

그렇다면, 이처럼 시장실패가 일어나는영역별로 행정규제를 분류하는 의의는무엇인가?

하는분류의 실용성에대한 문제제기는논외로하더라도, 현행 ‘영역별분류방식’의세부유

형이 시장실패가 일어나는 영역을 개략적으로 네 가지로 구분하다 보니, 현재의 세부유형

즉 ‘영역’이분류체계로서 ‘포괄적’(exhaustive)이지못한문제점을갖고있다. 즉현재의세부

유형에해당되지않는규제들이있다는것인데, 예를들어 ‘집회와시위에관한규제’나 ‘공

익신고자 보호의무’ 규제17)는 현행 분류범주에서는 분류가 불가능하며, 건축법상의 일조권

침해를 금지하는 규제 등은 네 개의 세부유형에서 해당 유형을 찾기 어렵다. 그리고 현재

네개의 세부유형중 ‘소비자안전’이라는 유형은실제로는소비자를 포함한 “시민의 안전”

을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안전’으로 표현되어 분류하는 공무원들의 잘못된 분류의

원인을제공하고있다. 예를들어, 비행기, 선박, 자동차의안전과관련된사회적규제들, 건

축 관련된 안전 규제와 교통신호 관련 규제, 그리고 청소년 혹은 미성년자 보호와 관련된

규제들이많이 있는데, 일선공무원들이 이러한규제들을 ‘소비자 안전’의유형으로분류하

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소비자 안전’이란 명칭은 ‘국민의 안전 및 보호’ 정도의 명칭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현행 세부유형으로 분류되지 않는 행정규제의 분류를 위해서 ‘기타’라는

세부유형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17) ‘공익신고자 보호의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제9조~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국

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자를 보호라는 규제로서

현재이를 ‘행정적규제’로분류되어있으나, 이는 ‘사회적규제’이며현행영역별분야에서 ‘소비자보호’라

고 분류하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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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현행 규제분류체계의 개선방안

1. ‘유형별 분류방식’의 개선방안

(1) [유형 1]의세부유형재정리: 규제적성격이없는세부유형의삭제및재분류

특히 [유형 1] 중에서규제적요소가없는세부유형은 현행분류방식에서제외한다. 구체

적으로, ‘특허,’ ‘추천,’ ‘동의(협의),’ ‘확인,’ ‘증명’은사실상정부의규제사무라고하기어려

우며, ‘특허’의 경우는 현행 ‘행정규제 개념 및 판단기준’에서 행정규제가 아니라고 규정하

고 있으므로 이들을 세부유형에서 삭제한다.

아울러, 현재는 [유형 1]의 세부유형을또아홉 개와여섯 개의범주로구분해 놓고있으

나, 이 유형은 구분의 기준에 대한 설명이 없고 구분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들을 통합한다.

이렇게통합할경우총열다섯개의세부유형이되는데, 이중에서위에서삭제된다섯개의

세부유형과, ‘기타1’과 ‘기타2’로구분되어있는것을 ‘기타1’로통합한총여섯개의세부유

형을 [유형 1]의 세부유형에서 삭제하면, 아홉 개의 세부유형이 남게 된다. (<표 8> 참조)

그리고 현재 ‘⑥ 지정’의 경우 유사한 성격의의 행정(행위)규제로서 ‘설정’이라는 내용을

괄호 안에 추가하는 것도 필요하다. 물론 ‘설정’과 ‘선정’을 ‘지정’으로 추정하여분류할 수

있으나, 좀 더정확한 분류를위해 ‘⑤ 지정(설정, 선정)’으로보완하는 것이좀 더타당할 것

이다. 예를 들어, 규제사무명 ‘보호수역의 설정 및 관리“(해사안전법 제8조, 제9조)의 경우, 이

규제는해양시설부근해역에서선박의안전항행과해양시설의보호를위한수역을설정하

고 관리하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현재 ‘기타1’로 분류되어 등록되어 있다. 또 다른 예로서,

규제사무명 ’어업구조개선사업대상자 선정 및 관리’(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시도지사는감척대상어업으로지정된어업

을 경영하는어업자의 신청을 받아, 어선감축 대상자를 선정하여야한다”고규정 있다. 이

경우는 신청을 받는 행위와 사실상 정부가 지정하는 행위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므로 이는

‘지정’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현행 세부유형 ‘① 시험(심사)’에는 ‘평가(評價)’를 추가하여 분류체계를 더욱

명확히 하고, 실무자들의 분류를 좀 더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 현행 행정규제판단기준

2-17-5에는 “경영상태 및 서비스 등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에 대해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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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각종평가에관한규정은행정규제임”이라고되어있다. 실제로이러한평가와관련된

행정규제는 거의 모든 법령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무자들이 이 규제를 분류하는

데에많은 어려움을겪고 있다는점을 고려할때, 이와 유사한성격의 현행세부유형인 ‘①

시험(심사)’에추가하여 ‘⑥시험(심사, 평가)’로수정하는것이좀더타당하다고하겠다. 예를

들어, 규제사무명 ‘평가의기준과방법’(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25조제2항)에

서는상담소, 보호시설 및통합지원센터의 평가기준과방법에 대해서규정하고있는바, 이

를 ‘기준설정’으로잘못 분류하고 있다. 즉 이러한 평가의기준과 방법은 정부의평가 행위

의 기준이므로 이를 ‘시험’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유형 3]의 재유형화: 망라성 확보 및 지나친 편중 해소를 위한 분류기준의

합리화

먼저, ‘작위의 의무’에해당되는것으로서 “~의무”라고되어있는여섯가지의세부유형

이있는데, “~의무”라는세부유형은다양한의무관련행정규제들을다포괄하지못할뿐만

아니라, 현재와같이의무를내용별로구분할필요가없으므로전체를통합하여 ‘작위의의

무’로개칭한다. 아울러, 현재 ‘금지(부작위)’로되어있는세부유형은 ‘부작위의의무’로개칭

한다.

현행 등록규제의 ‘유형 3’ 분류에 따른 통계자료를 보면, ‘등록의무’가 220개, ‘보고의무’

155개, ‘신고의무’ 368개, ‘제출의무’ 178개, ‘통지의무’ 73개, ‘고용의무’ 38개로의무와관련

된규제가총 1,032개이며이는전체등록규제의 14.2%를차지하고있다. 반면에 ‘금지’라는

하나의 세부유형이 732개로 10.1%의비중을차지하므로, 개정안과 같이 현행 ‘유형 3’의 세

부유형을 ‘작위의의무’와 ‘부작위의의무’로구분할경우분류상의타당성은있다고하겠다.

구 분 현행 제안

유형 1

①허가②인가③면허④특허⑤승인(승

락) ⑥지정⑦추천⑧동의(협의) ⓞ기타1
①허가 ②인가 ③면허④승인(승락)

⑤ 지정(설정, 선정) ⑥ 시험(심사, 평가)

⑦ 검사(검정, 검인)

⑧ 인정(인증, 공인) ⓞ 기타1
① 시험(심사) ② 검사(검정, 검인) ③ 인정

(인증, 공인) ④ 확인 ⑤ 증명 ⓞ 기타2

<표 8> [유형 1]의 세부 유형 개정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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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관련하여, ‘부작위의의무’의 경우현재는 ‘금지’라는세부유형으로되어있으나, 여

기에 이와 유사한 성격의 부작위 의무인 ‘제한(制限)’과 ‘정지(停止)’를 추가하여 판단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실무자들의 분류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예를들어, 현행규제사무명 ‘원칙적저축은행간인수제한’(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은저

축은행의계열화를 제한하여저축은행의과도한외형확장 방지및건전경영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규제로서 사실상 금지에 준하는 성격이므로 ‘부작위의 의무’ 유형으로 분류

할수있을것이다. 또한, 규제사무명 ‘긴급상황시전기통신업무제한’(전기통신사업법제55조)

규제는전시나사변등의비상사태가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 전기통신사업자

에게전기통신사업의전부또는일부를제한또는정지를명할수있도록한것으로사실상

‘부작위의 의무’로 분류할 수 있다. 유사한 사례로, 규제사무명 ‘어선, 어구의 제한 또는 금

지’(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제10조제1항)에서는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를 위해 조업척수의 제한,

2종이상의자망사용제한, 어선의사용제한, 어구의사용금지, 유해어법의금지등을규정

하고있다. 이경우에도금지와제한을모두부작위의의무의의미로사용되므로이를하나

의 범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규제사무명 “입주자 자격제한”(주택법제39조제5항)의 내용은 “입주자저축증서 등을

양도, 양수, 이를알선하거나광고하는행위를하는자에대해 10년범위에서청약을제한할

수있다” 로서이를 ‘행정적규제’와 ‘기타4’로분류하고있다. 그러나이는경제적규제로서

거래규제에 해당되며, ‘부작위의의무’에 해당되나, 현행세부유형인 ‘금지’라고는할 수없

으므로 이를 불가피하게 ‘기타4’로 분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새로운 분류체계에서

‘부작위의의무’ 세부유형에괄호치고금지외에 ‘제한’을추가해야할것이다. 이와유사한

사례로, 규제사무명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 동 시행령 제13

조, 제14조)의 경우, 자연보건권역 안에서 택지, 공업용지, 관광지의 조성을 목적으로 개발사

업이나학교, 공공청사, 업무용건축물, 판매용건축물, 연수시설기타인구집중유발시설의신

증설이나 이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행위 제한이 아

니라 ‘금지’이다. 그러나현재이규제는 ‘기준설정’으로분류되어있다. 따라서 ‘금지’와이

에 준하는 ‘제한’은 모두 ‘부작위의 의무’로 통합해서 등록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유형 3]은 ‘의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정확한 법률용어로 말하면 ‘공의무(公義

務)’에 해당된 것을 정리한범주라고 할 수 있다. ‘공의무’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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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의 의사(意思)에 가해진 공법상의 구속으로서, 크게 ‘국가적 공의무’와 ‘개인적 공의무’

로구분된다. 먼저, ‘국가적공의무’는국가가국민에대해서지는의무로서 ‘자유권의보장’

과 ‘평등권의보장’ 등의의무가여기에속하며, ‘개인적공의무’는개인(국민)이일정한한도

안에서국가의통제를 받고국가가합법적으로명령 ‧강제하는데에대하여무조건 복종해

야 하는 의무이다. 이 가운데 특히 ‘개인적 공의무’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교육의 의무(헌법

제31조), 근로의 의무(제32조), 납세의 의무(38조, 국방의의무(39조)가 있으며, 이 개념은 사실상

현행 ‘행정규제’의개념정의와일치된다고하겠다.18) ‘공의무’는그내용에따라 ‘작위의의

무’(해야할의무), ‘부작위의 의무’(하지말아야할의무), ‘수인(受忍)의 의무’(참아야할의무), ‘급

부(給付)의 의무’(급부해야 할 의무)로 구분된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에 의거할 경우 현재 [유형 3]에는 ‘공의무’의 네 가지 유형 중 ‘작위

의의무’와 ‘부작위의의무’만이있으며, ‘수인의의무’와 ‘급부의의무’는설정되어있지않

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수인의 의무’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현행 행정규제판단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행정규제판단기준 2-13. ‘각종 조사 등을 위한 사인 토지 출입 및

장애물제거조치규정’에있어 “소유및점유자의동의규정없이임목등의장애물을제거

가능하도록 하여 재산권의 침해 및 수인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19)

또한 ‘공용수용’은 ‘급부의 의무’에도 해당되지만 현행 행정규제판단기준 2-12-1에서는 “어

떠한 사업에 공공수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각 개별법의 수용대상규정은 완전보상이라 하더

라도재산권의침해를허용하고 수인의의무를가져오므로행정규제임”이라고기술되어있

다. 이 외에도 현행 행정규제판단기준 2-7에서는 “각종 지역이나 지구에 대한 지정행위”도

행정규제로규정하고이는데, 이러한지정의경우이로인해권리제한, 작위및부작위의의

무, 수인의 의무가수반된다. 예를들어, 규제사무명 ‘산주(山主)의 동의없이 시행하는긴급

한산림산업’(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23조제4항)에서는 “산림재해의위험이있어

산주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긴급히 산림사업을 추진하여 재해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산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8) 그러나 현행 행정규제판단기준에서는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는 행정규제의 범주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19) 이러한 규제의 예로서 기간통신사업자의 식물 등 제거 요구, 습지보전, 도서생태보전을 위한 임목 등 제거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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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제는현재 ‘동의’로잘못등록되어있는데, 이경우는산주에게권리제한이라는수인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수인의 의무’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급부의 의무’의 대표적인 예로서 ‘공용부담’(公用負擔)이 있는바, 이는 긴급한

경우나권리자의동의를얻기어려울때공익상필요에따라강제적으로주민에게부담시키

는것이기때문에반드시법률에근거를 두어야하는데이를뒷받침하기위해 ‘토지수용법’

과 같은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이러한 토지수용법을 포함하여 현행 행정규제판단기준에서

는공용부담에해당되는규정들을모두행정규제의범주에포함시키고있다. 구체적으로공

용부담은부과내용에따라 ‘인적(人的) 부담’과 ‘물적(物的) 부담’으로구분되는데, 전자의예

로는각종 부담금,20) 부역및 현물급부의의무가 있고, 후자는특정의재산권에 대해서부

과하는 부담으로 공용수용, 공용사용, 공용제한, 공용환지 등이 있다.

예를 들어, 규제사무명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 제31조)에

서는 “사업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에따른토지, 물건및권리를수용또는사용할수있다”라고규정

하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토지수용의 경우로서 ‘급부의 의무’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한, 규제사무명 ‘시설부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3조)을 보면,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사업시행자에게도로, 공원, 녹지기타대통령령이정하는공공시설을설치, 규제하거나, 녹

지를 보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이 국가에 대해 시설을 설치하고 보존할

부담을 지는 것으로 ‘급부의 의무’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부담금에대한예로서, 현행규제명 ‘감정평가등에드는비용의부담’(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2항)에서는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를 철회한

경우에는감정평기비용의일부또는전부를매수청구인이부담해야한다는원인자부담원칙

을규정하고있다. 이규제를현재는 ‘기타4’로분류하고있는바이는불가피한조치로보인

다. 즉비용부담이의무이기는하나현행세부유형에서는분류할곳이없기때문이다. 이는

신설되는 세부유형인 ‘급부의 의무’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규제사무명 ‘특별수선충당금의적립’(임대주택법시행령제18조제1항제1호)에서는장기

전세주택(20년)도임대주택법상특별수선충당금의적립의무가있으며그적립요율을건축비

20) 현행 행정규제판단기준 2-9-5에서는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도로하천부담금(원인자, 손괴자) 등 부담

금(분담금)은 행정규제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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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만 분의 4로 규정하고있다. 이 경우 적립해야할 특별수선충당금은 현재 ‘기타4’로분

류하고 있으나, 개정된 분류체계에서는 ‘급부의 의무’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규제사무명 ‘카지노사업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관광진흥법 제30조)에서는

카지노사업자로부터 매출액 중 일부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징수(연간 4회)를 규정하고 있

다. 이경우에도개발기금을납부할의무를규정하므로 ‘납부의의무’에해당된다고하겠다.

(3) ‘기준설정’ 세부 유형의 삭제 및 재분류

앞서논의한대로 ‘유형별분류방식’에서가장문제가되는것은 [유형 3]의세부유형으로

서 ‘기준설정’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의 “⑦ 특정행위 제한을 위한 기준설정 및

기준고시, 공시, 공고”라는 세부유형은 기존에 행정사무를 구분하던 분류기준에는 없던 것

을행정규제의분류기준으로바꾸면서새로추가된것이다.21) 즉행정규제에기준설정과관

련된 규제들이 많다 보니, 이 유형의 기준을 추가한 것이고 ‘기준설정’이 작위와 부작위의

의무를 부과하는 성격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형 3]의 세부유형에 포함시킨 것으로 판

단된다. 그러나 앞서문제점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⑦특정행위 제한을 위한기준설정”이

라는 세부유형은 ‘행정행위나 행정사무’의 한 유형이 아니라, 이러한 행정행위의 구성요소

이다. 다시말해, ‘작위와부작위의의무’는기준설정에의해서이루어지며, [유형 1]의세부

유형인인가, 면허, 승인, 허가, 지정등의행정행위는이러한 ‘기준설정’을근거로이루어진

다. 따라서이러한 ‘기준설정’을행정행위의 세부유형과같은차원의 범주로설정하는것은

잘못된것이다. 부연하여설명하자면, 예를들어, [유형 1]의세부유형에있어서면허요건및

기준, 허가기준, 시험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내용들은 ‘기준설정’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아

니면 ‘허가’나 ‘시험,’ ‘검사’ 등으로분류해야하는지혼란스럽게된다는것이다. 따라서현

재는인가, 허가, 면허등을규정한규제와이러한인가, 허가, 면허의기준은별도로분류하

는오류가빚어지고있는것이다. 이러한혼란과오류의결과로, 현행등록규제의분류통계

를보면 ‘기준설정’이 18.1%로 ‘기타’ 항목을제외하고가장많은 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

이다.

더구나 기준고시, 고시, 공고는 그 자체가 행정규제로서의 역할이 미미하므로 굳이 세부

21) 과거 총무처의행정사무 분류기준에는 “법령에의하여일정한작위‧부작위의무를직접부과하는 것(각종

유자격자 고용의무, 보고의무, 장부기장 및 보존의무, 명의대여 금지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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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으로분류할필요가없으며 ‘기타3’으로분류해도큰문제가없을것으로생각된다. 따라

서현행 “⑦특정행위제한을위한기준설정및기준고시, 공시, 공고”라는세부유형은 [유형

3]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기존에 ‘기준설정’으로 분류되었던 행정규제들은 기준설정을 근거

로삼고있는행정행위에따라재분류되어야할것이다. 예를들어, 현행등록규제인규제사

무명 ‘배연설비설치대상건축물확대’(건축법제49조제2항, 동시행령제51조제2항)의경우, 화재

위험이높은고시원의피난안전확보를위해강화된규제이다. 현재이규제는 ‘기준설정’으

로분류해놓았으나, 향후개정된분류체계에따르면이기준이궁극적으로는허가요건에해

당되므로, ‘유형 1’의 ‘허가’ 유형으로재분류되어야한다는것이다. 또다른예로, 현행등록

규제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경우, 현재 ‘기타1’

로분류해놓고있다. 이경우에도 본규제는수질오염물질측정에 있어서 측정의정확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위한필요제반사항 및기준을규정한것으로 ‘기준설정’의 성격이 있으

나 개정된 분류체계에 따르면 ‘시험’이나 ‘검사’로 분류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하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규제사무명 ‘복수의무인증제품의인증방법및국가통합인증마크표시요령’(먹는물

관리법제21조)은현재 ‘기타1’로분류해놓고있다. 그러나이는잘못된분류로서오히려표시

하는기준이나절차를설정해놓은것으로 ‘기준설정’의성격이있으나이는궁극적으로 ‘표

시의 의무’ 규정한 것이므로 [유형 3]의 ‘작위의 의무’로 분류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예외적으로 ‘기준설정’에해당되는 행정규제가모두행정행위의 구성요건으로기

능하지 않은경우도 있을 수있다. 즉 ‘기준설정’이 인가, 허가, 면허, ‘작위혹은 부작위의

무’의 구성요소로서기능한다고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가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현행 ‘행

구 분 현행 제안

개념

정의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국민의 公義務에 관한 사항

세부

유형

① 신고의무 ② 보고의무 ③ 등록의무 ④ 고용의무

⑤ 통지의무 ⑥ 제출의무 ⑦ 특정행위 제한을 위한

기준설정 및 기준고시, 공시, 공고 ⑧ 금지(부작위)

ⓞ 기타4: 해당항목에 유사분류될 수 있으나 열거된

세부유형으로 (용어가없거나) 분류하기어려운경우

① 작위의 의무

② 부작위의 의무

(금지, 제한, 정지)

③ 수인의 의무

④ 급부의 의무

⑤ 기타3

<표 9> [유형 3]의 세부 유형 개정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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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제 개념 및 판단기준’에서는 ‘권고’나 ‘권장’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경우도 행정규제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처럼 명시적으로 특정 행정행위를 구

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타3’으로 분류하면 될 것이다.

(4) ‘유형별 분류방식’의 명칭 개정

앞서 제시한 현행 ‘유형별 분류방식’의 문제점에 근거하여, 현행 ‘유형별’ 분류방식은 세

부유형의조정및개정을거쳐그명칭을규제의 ‘형식별,’ ‘형태별’, ‘행정행위별’ 분류방식

으로 개정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한다.

2. 규제의 ‘성격별 분류방식’의 개선방안

(1) 하위분류의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성격별 분류방식’의 개선 모색

앞서 ‘성격별분류방식’에대한문제점분석에서지적한 ‘경제적규제’와 ‘사회적규제’의

하위분류체계의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크게 ‘경제적 규제에 대해 새로운 하

위분류체계를 추가하는 방안’과 ‘사회적 규제의 하위분류체계 중 하나를 폐기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이양자의해결방안중그어느것도간단한문제가아니다. 전자의경우, ‘경제적

규제’를 세분류하는 새로운 분류체계를 도입해야 하는데 이는 별도의 연구를 요하는 일이

며, 후자의경우도현행두가지하위분류체계중하나를폐기하는데에대한학계와실무자

들의합의가있어야한다. 따라서본연구에서어느방안이더바람직하며그대안은무엇이

라고 제안하기도쉽지 않다. 다만 향후규제의 분류방식이 가능한정치화(精緻化) 되고 이를

통해 도출된 자료가 유용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관점에서는 경제적 규제의 하위분류체계를

새롭게 추가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경제적규제의새로운하위분류체계를제안하는것은아니지만, 예를들어경제적규제를

그 목적에따라 분류하는 방식(<표 10> 참조)이나 최병선 교수의새로운 분류방식 등과같은

새로운 경제적 규제의 분류체계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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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원우(2006, p.102)

아울러, 현재사회적규제의하위분류체계중하나인 ‘영역별분류방식’은문제점분석에서

주장한바와같이, 현행방식으로도출되는자료의활용성이낮기때문에이를폐기하거나, 혹

은 사회적 규제에 대한 새로운 하위분류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 사회적 규제 ‘영역별 분류방식’의 개선: ‘기타’ 영역 신설과 ‘소비자 안전 영

역’의 확대

현행 ‘사회적 규제’의 하위분류체계인 ‘영역별 분류방식’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할 경

우, 먼저 네 가지 세부유형 중 ‘소비자 안전’이란 명칭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이

유형에는 물건을 구입하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의 안전에 관한 규제들이 총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소비자 안전’이라는용어는 ‘소비자’와 ‘안전’이라는 용어로인해

매우 제한된 범주로 오해될 우려가 높다.

예를들어, 규제사무명 ‘게임물의 등급분류및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등’(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호 제1호 나목, 부칙 제2조)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등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의금지 등 건전한게임 이용문화의조성을 위하여 게임물관련 사업자를 규제하

는 것으로서, 사행성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을 보호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따

라서본규제는현행 ‘소비자안전’으로분류해야함에도 ‘사회적차별’로분류되어있다. 물

론 분류를 담당한 공무원의 실수나 이해부족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소비자

안전’이라는 애매한 세부유형의 용어가 원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다른사례로서, 규제사무명 ‘남북한왕래자등에대한출입심사’(출입국관리법시행령제97

조 제1항)의 경우는 “남북한을 왕래하거나 북한을 거쳐 출입국하려는 국민은 방북증명서와

규제의 목적 및 기능 경제적 규제의 유형

경쟁
일반경쟁규제(경제보호정책, 소극적 경쟁질서 보호)

유효경쟁규제(경제형성정책, 적극적 경쟁형성 규제)

영업상 위해 방지‧제거
영업법적 규제(협의의 경제규제: 진입규제, 사업영역규제, 가격규제,

품질규제 등)

경제성장 및 발전 산업정책적 규제

<표 10> ‘경제적 규제’의 목적 및 기능에 따른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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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신고서를 제출하여 출입심사를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남북왕래에 대한 출입

국을 제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행정적 규제’로 잘못 분류하고 있는데, 이

규제의 목적은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안보와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보호’라는 세부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현행 ‘소비자 안전’은 분류상의 오류를 초래할 위험성은 물론, 실제 세부유형이

포괄하는범주를적절히표현하지못하는문제점으로인해수정이필요하며, 그대안으로서

‘국민의 안전 및 복지’ 정도가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앞에서다룬문제로서, 현행사회적규제의하위분류체계가망라성을결여하고있다는

점을지적한바있다. 따라서현행사회적규제의 ‘영역별분류방식’에현행세부유형으로분

류되지 않는 행정규제의 분류를 위해서 ‘기타’라는 세부유형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사회적규제에있어서 ‘기타’라는범주는그범위를명확히설정하기는어려우나 ‘기타’라는

세부유형에 분류되는 규제는 사회적 규제로서 기존의 네 가지 세부유형을 제외한 영역으로

서 ‘공익이 침해되는 영역’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개략적인 범주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들어, 규제사무명 ‘농업기반시설관리를위한행위제한’(농어촌정비법제18조제3항, 동

시행령제26조)에서는자연재해로 인한피해의 방지 및인명구조를 위하여긴급한 조치가필

요한경우를제외하고정당한사유없이농업생산기반시설의손괴또는사용에지장을주거

나 점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현행 규제에서는 이를 ‘행정적 규제’로 잘못 분류되어

있으나, 이는다수의사람이공동으로사용하는농업기반시설을보호하기위한사회적규제

로 분류함이타당한데, 문제는 현행세부유형 중 비교적관련이 있는 ‘소비자안전’으로 분

류하기에는 부적당할수 있다. 따라서이런 경우 ‘기타’로분류함이 보다 적절한분류가 될

것이다. 또한, 규제사무명 ‘박물관(미술관) 개방일수’(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21조)는 등록한

박물관이나미술관을연간 90일이상개방하도록의무화하여일반공중이이용할수있도록

규정하고있다. 이규제는현재 ‘행정적규제’로분류되어있으나, 이는잘못된것으로일반

대중의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현행 세부유형에서 ‘소비자 안전’으로 분류하

는데에는무리가있다하겠다. 규제사무명 ‘에너지다소비지물냉난방온도제한’(에너지이

용합리화법제36조의2)에서는 “고유가, 전력피크 등 국내외 에너지 수급위기에 선제적으로 대

응하고범국민적 에너지절약실천을위해 한시적으로에너지다소비건물의냉난방 온도를

제한”하고있다. 이는현재 ‘행정적규제’로등록되어있으나, 본규제의목적이에너지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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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공익을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사회적 규제의일종으로 분류하는 것이좀 더 타당할

것이다. 문제는세부유형에있어서여기에해당되는것이없어현재로는 ‘소비자안전’이가

장 가까우나, 정확히 하자면 ‘기타’로 분류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할 것이다.

(3) 사회적 규제 ‘방식별 분류체계’의 개선: 규제수단에 따른 분류의 세분화 및

규제방식의 지속적인 개선

현행사회적규제의 ‘방식별분류체제’는 ‘방식별’이란용어가말해주듯이사실상 ‘규제수

단’을 중심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최병선 교수의 연구에서 보듯이 이 분류체계는

사회적 규제에만적용될 수 있는 것은아니다. 앞서문제점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현행 분

류방식은 등록규제의 대부분이 ‘투입기준규제’에 거의 대부분이 등록규제가 속한다는 문제

점을안고있으므로, ‘규제수단’을중심으로좀더다양한세부유형을개발하는것에개선의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현행 ‘방식별’ 분류방식이 ‘규제의수단’을기준으로설정된것이라는점을고려할때, 현

행방식은크게전통적인 ‘명령지시적수단’과새롭게부각되고있는 ‘비명령지시적수단’으

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분류를 적용하면, ‘투입기준 규제’와 ‘성과기준 규제’는 서로방식

을 달리하기는 하지만 ‘명령지시적 수단’에 속하고, ‘시장유인적 규제’는 정부의 강제력이

아닌시장의기능을활용하여규제목표를달성하는방식이므로 ‘비명령지시적수단’으로분

류할수있다.22) 그리고명령지시적규제수단에속한두가지세부유형은다시규제를위해

설정된기준의적용시점을중심으로사전적규제와유사한 ‘투입기준규제’와사후규제라고

할 수있는 ‘성과기준규제’로 나눌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보면, 현행 분류체계에서는 ‘비

명령지시적 규제수단’에 대한 세부 분류가 미진한 점을 알 수 있다.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명령지시적 규제수단’은 분류의 의미가 있을 정도로 다

양하며비교적학술적으로도잘정리되어있다. 따라서현행비명령지시적규제의세부유형

인 ‘시장유인적규제’ 외에다른비명령지시적규제수단을세부유형으로추가할수있을것

이다. 그러나문제는 현행 ‘행정규제의 개념및판단기준’에서는 이러한비명령지시적규제

수단의 대다수를 행정규제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데에 적용상의 문제가 있다. 다

22) OECD는규제개혁에있어 ‘투입기준규제방식’을 ‘성과기준 규제방식’으로전환할것을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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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말해, 이러한 새로운 세부유형의 범주를 설정해 놓아도 등록규제 중에는 이 세부유형으

로분류될규제가그다지많지않을수도있다. 요컨대, ‘투입기준규제’의압도적비중의문

제는단순한분류체계를개정해서해결될문제가아니고, 지속적인규제개혁을통해서후진

적인 ‘투입기준규제’의수를점차줄이고이들을선진적인 ‘성과기준규제’나 ‘정보제공규

제’로 전환해 가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제한된 규제의 개념 정의 하에서는 불가피하게 한 개 정도의 비명령지시

적 세부유형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인데, 이는 ‘정보제공 규제(information provision regulation)’이

다. 이러한세부유형의신설은 Vedung(1998)의연구에근거를둔것으로, ‘정보제공및교육

을활용하는정책수단’은 ‘시장유인적규제’ 수단이외의의미있는비명령지시적규제수단

이라고할수있다. 특히정책수단으로서 ‘정보의제공방식’은국민들에게행동결과에대한

통찰력을 제공함으로써 잘못된 행동을 억제하거나, 바람직한 행동을 자극하고자 하는 현대

적국가개입방식으로써, 최근들어서각광받고있는정책도구이다. 따라서 ‘정보의제공’은

지식의전달, 이성적논쟁, 설득등을통해서사람들에게영향을미치려는시도로이해된다.

현행 등록규제 중에서 이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규제들로는 ‘식품의 내용물과 유효기간

방식 수단/기법 장점 단점

명령지시적

기법

기준설정

(standard setting)

강제력을활용한강력한

집행력
복잡한절차와포획의위험

시장기능 활용

방식

‧요금(charges)

‧세금(taxes)

‧보조금(subsidies)

‧거래가능한 배출

허가권

저렴한

규제비용

기회주의적 행태,

실제 적용상의 어려움

정보제공

공개방식

‧법정 정보공개

‧정보왜곡의 통제

‧자발적 정보공개

자유재량의 선택권이

주어짐

신뢰성과 지도감독의 문제,

규제자의 제재권한의 한계

동의에 근거한

방식

‧자율규제

‧강제된 자율규제

(공동규제)

고도의전문성을요하는

분야에 적합, 낮은 규제

비용

신뢰성, 투명성, 책임성

결여, 불특정한 규제비용

<표 11> 규제방식(수단)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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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제,’ 각종 전기제품이나 자동차 등에붙이도록 되어 있는 ‘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 등이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규제사무명 ‘선박안전도에 대한 정보의 제공’(해사안전법 제57조)에

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은국민의 선박 이용의안전을 도모하기위하여 다음각 호에서정하

는 선박의 해양사고 발생건수, 관계 법령이나 국제협약에서 정한 선박의 안전에 관한 기준

의 준수 여부 및 그 선박의 소유자, 운항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자 등에 대한 정보를 공표할

수있다”라고규정하여 ‘정보제공’ 방식을사용하고있다. 즉이방식은국민에대한정보의

제공을통해 시장에서해양사고와같은잘못을 저지른사람들을사실상퇴출시키는 효과가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이들의 행태를 시정하게 하는 규제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방식이다.

또 다른예로서 ‘사용기한 표시대상 화장품지정’(화장품법제10조)에서는 화장품의안전정보

관련사용상의 주의사항, 표시대상및내용을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활용(제공)’ 방식

도화장품소비자에게판매되는화장품의내용물등을알려서소비자가내용물의질이낮거

나위해요소가 들어있는화장품을구매하지 말도록유도하여결과적으로화장품 생산업자

가 양질의 화장품을 생산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인 것이다.

경제적 규제의 사례로서, 등록규제사무명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추가’(가맹사업거래의 공

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에서는가맹본부의일반현황, 가맹사업현황, 가맹본부와그임원

의 법 위반사실, 가맹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과 제한,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시간, 교육훈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정보공개를 통해서 가맹점 신청자의

피해를최소화하고, 악덕가맹사업자를시장에서퇴출시키는규제목표를달성하고자하는것

이다. 뿐만아니라, 규제사무명 ‘다단계판매업자의법위반행위공개’(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

13조제4항)에서는법위반행위의공개형식, 범위등세부내용을고시에규정하여규제의명확

성, 예측가능성을제고하고있다. 이에근거하여현재공정거래위원회는방문판매법제38조

에 의거, 다단계판매업자의 법위반행위사실 등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

이상의논의를토대로사회적 규제의 하위분류체계 개선방안을정리하면 <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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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국가마다 정부규제의 맥락이 상이하기 때문에 규제분류도 이러한 맥락적 이해를 필요로

한다. 한국의경우전통적인행정사무의분류방식이현행규제분류에크게영향을미쳤다는

점이향후규제분류방식의개선과정에감안될필요가있다. 요약하면, 현행규제분류체계는

과거 행정사무 분류방식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망라성과 상호배제성의 부족 등과 분류체

계의 비합리성이 내재되어 있었다. 그리고이러한 분류체계의 비합리성은 규제등록을 담당

하는공무원들에게혼란을초래하고잘못된등록을야기하는악순환을야기하고있었다. 이

러한관점에서 본연구는기본적으로현행 분류체계의전체적인틀을인정하는 전제하에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분석하였다.

현행규제분류체계의문제점은다음과같이분석되었다. 먼저, 유형별분류방식에서의문

제점을살펴보면①이방식은과거행정사무분류방식에서파생되었기때문에규제적성격

이 없는 행정행위까지 행정규제로 포함하고 있다. ② 지나치게 많은 기타 범주를 설정하고

있는데다 망라성 부족으로 인한 잘못된 분류사례가 허다하였다. ③ ‘특정행위 제한을 위한

기준설정및기준고시, 공시, 공고’ 등과 같은특정세부유형의비중이지나치게 많았다. ④

유형별분류라는용어자체가다의적이고포괄적이어서부적절하다. 다음으로, 성격별분류

구 분 현행(개정 전) 개정 후

규제영역별

환경 환경

산업재해 산업재해

소비자보호 국민의 안전 및 보호

사회적 차별 사회적 차별

- 기타

규제방식별

투입기준 투입기준

성과기준 성과기준

시장유인 시장유인

- 정보제공

<표 12> 사회적 규제의 하위분류 체계 개정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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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① 이 분류방식의 내재적인 문제점으로 상호배제성 기준이

지켜지지 못하고있다. ② 경제적규제와 사회적 규제의세부유형 간 비대칭성이존재한다.

③사회적규제의 ‘방식별’ 분류의경우지나친투입기준규제의편중문제가있다. ④사회

적 규제의 ‘영역별’ 분류의 경우 망라성이 부족하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 분석을 바탕으로현행 규제분류체계의개선방안을다음과같이 제시

하였다. 먼저, 유형별분류방식의개선방안으로, ① [유형 1]의세부유형의경우규제적성격

이없는세부유형을삭제하고재분류한다. ②망라성을확보하고특정세부유형의지나친편

중해소를위해분류기준을합리화한다. ③현행분류체계에서가장문제가되는 ‘기준설정’

세부유형을 삭제하고 여기에 포함된 규제들을 재분류한다. ④ ‘유형별’ 분류라는 용어를 좀

더합리적으로개정한다. 다음으로, 성격별분류방식의개선방안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①

하위분류의비대칭을해소하기위해경제적 규제의세부분류체계를새롭게추가한다. ② 사

회적 규제의 ‘영역별 분류’의 경우 ‘기타’ 영역을 신설하고 ‘소비자 안전’ 영역을 확대한다.

③사회적규제의 ‘방식별분류체계’의경우다양한규제수단을감안하여분류를세분화한다.

본연구는 현행등록규제제도의 전반적인틀을인정하는 전제하에서, 실무현장에서일어

나는문제점을분석하고이에대한실용적인개선방안을제시하였기때문에좀더혁신적인

규제분류방식에대한이론적논의를담을수없었다.23) 이러한논의는최근진행되는다양

한 규제연구의 이론적 논의를 충분히 바탕으로 한 새로운 연구과제라 할 수 있다.

23) 따라서 본 연구에서 현행 규제등록제도하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던 ‘망라성’이나 ‘상호배타성’

부족 문제가 개선방안으로완전히해소되었다고는 할수없고, 종전에비해좀더 완화되고개선될 수있다

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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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f the Regulatory Classification System
for Registered Government Regulations in Korea

Choi, Yoo-Sung and Choi, Moo-Hyun

According to Article 6 of the Basic Act on Regulatory Reform (BAAR), all regulations for

administrative agenc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be registered within the Regulatory

Reform Committee (RRC). When government officials register regulations, they should be

classified based on the ‘type of administrative act' and ‘attributes of regulation.' However,

the current classification system has many problems, including lack of consistency and

rationality. It leads to difficulty in understanding and low utilization by government officials,

which results in incorrect registration and low utilization of statistics derived from the

classification system. Therefore, it becomes necessary to revise and supplement the current

classification methods. This study identifies and analyzes the defects and problems of current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government regulations in ternms of the registration system, and

suggest how to formulate a new and supplemented classification system of government

regulation from a long-term perspective.

Key words: Regulation, Regulatory Classification System, Types of Regulation, Economic

Regulation, Social Regulation




